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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 는 재판  원  치  견 로 청     2020. 5. 27. 

행 안 원  천 재 련평가 원  원장 희   행 안( )

원  원장  상 로 기한 한쟁 심판청 에 하여  원  , 

원장에게 한쟁 심판  청 능력  지 않는다는 로 법 

각하하 다.  각하[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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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5. 27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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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도 천시 하 동 재 건물에  어난 재사고  하2017. 12. 21. ○ 

여 다수  피해가 생하 다   행 안 원 는 . 20 2019. 3. 28. 

 재사건에 한 합동 사단 사결과 평가   등 문  검   , 

도개  안 마  등  하여 천 재 평가 원 하  사건 ‘ ’( ‘

원 라 한다  하고 희 원  그 원  하 다’ ) , .

청   사건 원  원 피청   행 안, 2019. 7. 4. 

원  원 에게 청 도  천시에 업무보고  하  한 천 재 ‘

 업무보고   청 공문  하  공문에 천 재  ’ , ‘

업무보고 계  업무보고 보고   참  상  단 하  사건 단’ ‘ ’( ‘ ’

라 한다  첨 하 다) .

피청  청   공문  고 같  날 청 도지사  천시○ 

에게 천 재  보고  등  공문  하 다 그런  피‘ ’ . 

청  보낸 공문에  사건 단  첨 어 지 않았다.

청 피청  청 도지사  천시 에게  사건 단  한 채 , ○ 

공문  한 행 가 청  한  침해한 것  무 라고 주 하 , 

 사건 한쟁 심판  청 하 다2019. 8. 2. .

 심판대상

피청  청 도지사  천시 에게 천 재  보고  2019. 7. 4. ‘○ 

등  공문  보내  업무보고 보고   참 상  단  ’ ‘

한 행 하  사건 행 라 한다 가 청  한  침해하는지 여   ’( ‘ ’ )

 사건 행 가 무 지 여

결정주문 

 사건 심판청  각하한다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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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 

헌   항 에  말하는 가  미  한쟁 심판  당사111 1 4○ 

가  수 는 가  는 결  헌 해  통하여 하여야 할 문

다 헌   항   가 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 . 111 1 4 ‘ ’

판별함에 어 는 그 가  헌 에 하여 치 고 헌 과 에 하

여 독  한  여 고 는지 여 헌 에 하여 치  가  상, 

간  한쟁  해결할 수 는 당한 나  는지 여  등  

합  고 하여야 한다 헌재 헌라 헌재 ( 1997. 7. 16. 96 2; 2010. 10. 28. 

헌라 참2009 6 ).

헌  는  원 하 원 라 한다  시하고 나 62 ‘ ’( ‘ ’ ) ‘○ 

 원 하 원 라 한다 는 시하지 않고 는  ’( ‘ ’ ) , 57

는 원  하여  원   수 도  하고 원  동  원, 

가 결  하는  한 하고 므 원 는 원  결에 라 , 

그 치 폐지  한  결  뿐  원  에 과한  등  합‧

하 원   그 원  헌 에 하여 치  가 에 해당한다고 , 

볼 수 없다.

원  원  그 원  치한 원  원 과  계에  어 한 ○ 

상 한  가진다고 보 도 어 다 또한 원  그  원  . , 

사  쟁  또는 원  원 과  원  원 과  쟁 가 생하

라도 는 원 에  해결  수 므 러한 쟁  해결할 당한 , 

나  없다고 할 수 없다.

상과 같  들  합하 원  원  헌   항  , 111 1 4○ 

 헌 재판   항  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므62 1 1 ‘ ’

한쟁 심판에  청 능  지 않는다, .

 사건 원  원  청  한  사건 심판청 는 청 능○ 

 없는 가 한 것 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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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의 의의 

헌 재판 에 수   사건 한쟁 심판 공개2019. 8. 2. , 2020. 2. 13. ○ 

변  거쳐 결  루어 다2020. 5. 27. .

헌 재판 는  사건에  한쟁 심판  당사  가  미  에 ‘ ’○ 

한  리  재 하  탕   원  원 과 그 , 

  원  원 간  한쟁 심판에 어  원  원 에게 

청 능  지 않는다고 판단하 다.


